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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해어업관리단

해 양 수 산 부

연근해어업



1. 근해어업

연근해 표준어구어업



1) 외끌이 기선저인망어업
가) 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

나) 동해구 기선저인망 어업

다) 외끌이 서남해구 기선저인망어업

○ 어구는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되어 있고, 
전개판 등 좌·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것



2) 쌍끌이 기선저인망어업

가)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

나) 쌍끌이 서남해구 기선저인망 어업

○ 어구는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되어 있고,

전개판 등 좌·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것

○ 날개그물을 부착하지 않을 수 있으며,

2척의 어선이 저층을 예망



3) 트롤어업

가) 대형 트롤어업

나) 동해구 트롤어업

○ 어구는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되어 있고,

전개판 등 좌·우 전개장치를 부착한 것

○ 날개그물을 부착하지 않을 수 있으며,

1척의 어선이 중 · 저층을 예망



4) 선망어업

가) 대형 선망어업

나) 소형 선망어업

○ 긴 네모꼴 모양으로 어구가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

○ 발줄에 죔고리와 죔줄을 부착한 어구(건착망) 

○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

○ 어구를 예망하여서는 아니 된다



5) 근해채낚기어업

○ 낚싯줄 한 가닥에 낚시 1개 또는 여러 개를 단 어구

○ 낚시가 달린 줄을 낚싯대, 자동조획기, 수동조획기

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낚거나 채어서 포획

○ 집어등, 물돛(Sea-anchor)을 사용



○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

○ 전개판 등 좌․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

○ 발줄부에는 저인망어구에서 사용하는 발줄용 자재

○ 본선 2척이 중층 또는 표층을 예망

(저층을 예망하여서는 아니 된다)

6) 기선권현망어업



7) 근해자망어업

○ 직사각형의 띠 모양의 그물로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

○ 홑 그물로 구성된 어구

○ 어구를 예망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
○ 지지줄이 있는 경우에는 지지줄을 뜸줄과 발줄사이에

수직방향으로 부착한 어구

○ 뻗침대가 있는 경우에는 뻗침대를 뜸줄과 발줄사이에

수직방향으로 부착한 어구

○ 뻗침대를 부착한 경우에는 수산동물(주 어획물: 젓새우)을

그물에 갇히도록 하여 포획할 수도 있음



8) 안강망어업

○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

○ 자루그물 내부에 어류를 분류하는 그물을 여러 개 부착할

경우, 부착한 어류 분류망에는 어류 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며

이때 그물코 크기는 법적 기준에 적합해야 함



9) 봉수망어업

○ 사각형 모양의 그물 상부에는 뜸대를, 하부에는 발돌과 돋움줄

을, 양측에는 죔고리와 죔줄로 구성된 어구(봉수망) 

○ 기다란 챗대와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(초망)

○ 형태 : 원형, 사각형 등 그물의 위 언저리에 테가 있거나 없음

돋움줄로 구성된 어구(들망)  

❖봉수망 ❖초망(분기초망) ❖들망



10) 자리돔들망어업

○ 그물에 테가 없는 사각형 모양 등의 그물과 돋움줄로

○ 물속에 미리 어구를 수평으로 부설하여 대상 수산동물이

어구 위에 오면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포획



11) 잠수기어업

○ 잠수복, 투구 또는 마스크, 납, 신발, 공기압축기(콤프레서), 

공기공급용 호스 등의 장비와 갈퀴, 칼, 망태 등으로 구성

○ 호스를 사용한 투구식 또는 마스크식 중 한개의 방법을 선택



12) 장어통발어업

○ 합성수지로 된 긴 원통의 한쪽 또는 양쪽에 깔때기 모양의

입구가 있는 어구



13) 그 밖의 통발어업

○ 일정 형태의 고정된 테 위에 그물 등을 씌운 후 윗면 또는

옆면에 입구가 있는 어구

○ 합성수지,철사,나무 등으로 제작된 통발인 경우에는

그물코의 모양이 정사각형으로 제작된 것

○ 가로,세로,높이의 길이를 각각 100센티미터 이하

(대게류 통발은 각각 120센티미터 이하)



14) 문어단지어업

○ 토기 또는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단지 형태로 제작된

어구



15) 패류형망어업

○ 일정모양의 고정틀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

○ 고정틀에 자루그물이 직접 부착되어 있고, 고정틀 밑면에

일정 간격의 갈퀴가 부착(다만, 키조개, 고둥류 포획시 예외)

○ 어구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

○ 고정틀의 크기는 가로 8미터, 세로 1미터 이하로 제작

○ 고정틀 좌·우에 썰매판을 부착 가능



16) 근해연승어업

○ 낚시, 아릿줄, 모릿줄 등으로 구성된 어구

○ 모릿줄에 여러 개의 아릿줄을 달고, 아릿줄 끝에 낚시를

단 어구



2. 연안어업



1) 연안자망어업

○ 직사각형의 띠 모양의 그물로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

○ 홑 그물로 구성된 어구

○ 어구를 예망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
○ 지지줄이 있는 경우에는 지지줄을 뜸줄과 발줄사이에

수직방향으로 부착한 어구

○ 뻗침대가 있는 경우에는 뻗침대를 뜸줄과 발줄사이에

수직방향으로 부착한 어구

○ 뻗침대를 부착한 경우에는 수산동물(주 어획물: 젓새우)을

그물에 갇히도록 하여 포획할 수도 있음



2) 연안개량안강망어업

○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

○ 자루그물 내부에 어류를 분류하는 그물을 여러 개 부착할

경우, 부착한 어류 분류망에는 어류 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며

이때 그물코 크기는 법적 기준에 적합해야 함



3) 연안양조망 어업

○ 긴 네모꼴 모양으로 섶그물, 몸 그물, 고기받이로 구성

○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,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

달아 어구가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

○ 본선은 부속선에 고삐줄과 죔줄의 끝을 넘겨주고 원을

그리듯이 어구를 투망



○ 등판이 없는 불완전한 자루모양의 반디부분(어포부)과

그 양쪽 옆에 날개그물로 구성된 어구

○ 발줄에 죔고리와 죔줄을 부착한 어구도 사용 가능

○ 부속선은 본선에서 넘겨받은 고삐줄과 죔줄을 잡고 본선의

투망을 보조하다가 본선과 인접하여서는 본선과 같이 어구의

일부를 양망하는 보조적인 역할도 수행

○ 어구를 예망하여서는 아니 된다



4) 연안 통발어업

○ 일정 형태의 고정된 테 위에 그물 등을 씌운 후 윗면 또는
옆면에 입구가 있는 어구

○ 합성수지,철사,나무 등으로 제작된 통발인 경우에는
그물코의 모양이 정사각형으로 제작된 것

○ 합성수지로 된 긴 원통의 한쪽 또는 양쪽에 깔때기 모양의
입구가 있는 어구

○ 가로,세로,높이의 길이를 각각 100센티미터 이하
(대게류 통발은 각각 120센티미터 이하)



5) 연안들망어업

○ 그물에 테가 없는 사각형 모양 등의 그물과 돋움줄로

구성되거나 그물의 위 언저리에 테가 있는 형태와

돋움줄로 구성된 어구(들망) 

○ 기다란 챗대와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(초망)

삼척들망(4척,6척 등) 초망(분기초망) 들망



6) 연안새우방어업

○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

○ 날개그물 앞쪽 끝에 갯대를 부착하고 갯대와 갯대 사이에는

대나무나 철파이프 등의 막대를 부착

○ 망구에 설치한 막대의 길이는 12미터이하

○ 막대와 자루그물 입구사이에 체인을 설치하지 않은 어구

○ 막대의 좌·우 갯대에 썰매판을 부착할 수 있음



7) 연안선인망어업

○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

○ 망구전개판을 부착하지 않은 어구

○ 어선 2척(주선과 종선)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표층

또는 중층을 예망(저층을 예망하여서는 아니 된다)



8) 연안복합어업

외줄낚시 채낚시 연승(주낙)

패류껍질(주꾸미소호)문어단지



패류미끼방 손꽁치

[패류미끼망어업]

○ 미끼를 넣을 수 있는 그물주머니로 구성

○ 어구를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를 달아 수중에

부설하여 미끼주머니에 달라붙은 패류를 포획



3. 구획어업



1) 지인망어업

○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

○ 날개그물의 양끝에 달린 끌줄을 육지에서 사람이나

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자루그물을 육지로 끌어들여 양망



2) 선인망어업

○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

○ 한쪽 날개그물, 자루그물, 다른 쪽 날개그물 순으로 투망

○ 끌줄 길이만큼 떨어져 닻을 투하하여 어선을 고정시킨 후

날개그물의 양 끝에 달린 끌줄을 어선에서 양망



3) 호망어업

○ 길그물과 다각형의 통그물로 구성된 어구

○ 통그물은 헛통과 고리테그물로 구성된 어구

○ 통그물의 각 모서리에 고리테그물을 부착한 어구

(단, 고리테그물 속에 깔때기를 부착할 수 있음) 



4) 건망어업

○ 길그물과 다각형의 통그물로 구성된 어구

○ 통그물은 헛통과 고리테그물로 구성된 어구

○ 원통 입구(안)에 비탈그물을 부착할 수 있음



5) 건간망어업

○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

○ 날개그물을 부착하지 않은 어구

○ 자루그물 입구의 크기는 좌․우 양측에 부착되는 말뚝

또는 뻗침대에 의해 결정되는 어구

○ 자루그물 속에 깔때기를 부착 가능

○ 자루그물 끝부분을 고정하거나 고정하지 않게 부설



6) 주목망어업

○ 활, 반원, 원 등의 모양으로 여러 개의 고정목을 해저에

박고 그물이 병풍처럼 부착된 어구

○ 병풍처럼 쳐진 그물에 고깔형태의 그물을 부착 가능



7) 승망어업

○ 길그물과 다각형의 통그물로 구성된 어구

○ 통그물은 헛통과 고리테그물로 구성된 어구

○ 통그물의 각 모서리에 고리테그물을 부착한 어구

(단, 고리테그물 속에 깔때기를 부착할 수 있음) 



8) 각망어업

○ 길그물과 통그물로 구성된 어구

○ 통그물은 헛통과 고리테그물로 구성된 어구

○ 통그물의 각 모서리에 고리테그물을 부착한 어구

(단, 고리테그물 속에 깔때기를 부착할 수 있음)

○ 고리테그물의 개수에 따라 2각망, 3각망 등으로 불림



9) 부망어업

○ 그물에 테가 없는 사각형 모양 등의 그물과 돋움줄 또는

그물의 위 언저리에 테가 있는 형태와 돋움줄로 구성

○ 물속에 미리 어구를 수평으로 부설하여 수산동물이 어구

위에 오면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포획



10) 장망어업

○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

○ 자루그물 속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리테와 깔때기를 부착

○ 양쪽 날개그물 앞쪽과 자루그물 끝부분을 닻(멍, 말뚝)

으로 고정



11) 낭장망어업

○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

○ 자루그물 속에 깔때기를 부착할 수 있음

○ 양쪽 날개그물 앞쪽과 자루그물 끝부분을 닻(멍, 말뚝)

으로 고정



12) 해선망어업

○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

○ 자루그물 상부와 하부에 수해와 암해로 구성된 어구

○ 어선을 닻으로 고정시킨 후에 선미 쪽에서 수해와 암해를

선미부에 매달고 자루그물을 투망



13) 안강망어업

○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

○ 범포를 달아 그물이 수직과 좌·우로 전개되도록 구성하거나,

자루그물 상부와 하부에 수해와 암해로 구성된 어구

○ 자루그물 내부에 어류를 분류하는 그물을 여러 개 부착할

경우, 부착한 어류 분류망에는 어류 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며

이때 그물코 크기는 법적 기준에 적합해야 함



14) 문어단지어업

○ 토기 또는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단지 형태로 제작된

어구



15) 형망어업

○ 일정모양의 고정틀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

○ 고정틀에 자루그물이 직접 부착되어 있고, 고정틀 밑면에

일정 간격의 갈퀴가 부착(다만, 키조개, 고둥류 포획시 예외)

○ 어구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

○ 고정틀의 크기는 가로 5미터, 세로 1미터 이하로 제작

○ 고정틀 좌·우에 썰매판을 부착 가능



16) 새우조망어업

○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

○ 날개그물 앞쪽 끝에 갯대를 부착하고 갯대와 갯대 사이에는

대나무나 철파이프 등의 막대를 부착

○ 망구에 설치한 막대의 길이는 8미터, 날개길이 7미터이하

○ 막대와 자루그물 입구사이에 체인을 설치하지 않은 어구

○ 막대의 좌·우 갯대에 썰매판을 부착할 수 있음



17) 실뱀장어 안강망어업

○ 자루그물 또는 자루그물과 바지선으로 구성된 어구

○ 자루그물 상부와 하부에 수해와 암해로 구성된 어구

(수해·암해의 길이는 각각 10미터 이하)

○ 자루그물 속에 깔때기를 부착 가능

○ 바지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지선의 크기는 한변의 길이

8미터 이하의 것

○ 닻으로 고정시킨 바지선에 어구를 연결하여 조업하거나,

허가받은 어선의 선미에 직접 부착하여 조업




